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감 사 원]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감사원에 신고되는 사건의 

조사 기준과 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등 즉각적인 대
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2016. 8. 26. 개원 68주년 기념식에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서, 신고 
대상의 소속기관 등 광범위하기 때문에 
특정대상에 대한 중복조사, 과도한 침해 
등의 우려 



담당기관 전담인력 신고건수(10.17) 문의전화(10.10) 

감사원 16명 4 미집계 

국민권익위원회 17명 14 2,174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감 사 원] 



감사원 감사 실시 현황 

해당연도 대상기관 전체 감사실적 성과감사실적 

2012 

국가기관 62 

6건 
공공기관 15 

지방자치단체 8 

소 계 85 

2013 

국가기관 46 

2건 지방자치단체 6 

소 계 52 

2014 

국가기관 62 

2건 
공공기관 17 

지방자치단체 11 

소 계 90 

2015 

국가기관 63 

3건 
공공기관 24 

지방자치단체 8 

소 계 95 

2016.06 

국가기관 57 

4건 
공공기관 10 

지방자치단체 17 

소 계 84 

총 합 계 406건 17건 



감사원 직원 채용 현황 

채용연도 직급 및 분야 채용인원 

2012 

6급(회계사) 12 

5급 전문인력(재정, 해양수산, 환경) 
6급 전문인력(금융, 국방, IT) 

9 

5급(변호사), 6급(변호사) 9 

2013 
6급(회계사) 4 

6급(변호사) 4 

2014 
6급(회계사) 2 

6급(변호사) 2 

2015 

6급(회계사), 7급(회계사) 6 

6급(변호사) 4 

7급 전문인력(디지털포렌식) 2 

2016.06 

6급 전문인력(감정평가사) 1 

6급(회계사) 9 

6급 전문인력(정보보호) 1 

6급(변호사) 13 

합 계 78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감 사 원] 



최경환 의원 지역 인턴, 중진공 정규직 합격과정 

<출처: 한겨레신문> 

모 최경환 의원이 챙긴 황모씨, 중진공 공채 등수 상승 과정 



중진공 성명불명 국회의원 채용청탁 사례 



2012~2013년 중진공 채용청탁 의심사례 

<출처: 한겨레신문> 



최경환 의원 등 중진공 정규직 채용 부실감사 의혹 

청탁한 사람 

국회의원 



최경환 의원 감사원 감사실시 결과보고서 내용 

▣ 감사원 감사실시 및 결과내용 

 

❍ 최경환 의원 보고서상 이름 제외 

 

  - 박철규 전 이사장은 최경환 의원을 만난 적이 없다고 했고, 김범규 전 부이사장은  

    박철규 전 이사장과 최경환 의원이 만난 후에 합격으로 바꿨다고 진술함. 

  - 감사 결과 박철규와 김범규, 최경환은 보고서상 이름에서 제외됨 

  - 중진공 인사비리에 대해 최경환 의원의 직접 개입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35조(고발)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수사 참고자료 송부’에 그쳤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감 사 원] 



최근 5년간 변상판정 이행 현황 

구분 
시정 이행완료 이행중 건수대비 

미이행률 

금액대비 

미이행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1 19 36.8 17 30.7 2 6.1 10.5 16.6 

2012 11 29.5 9 26 2 3.5 18.2 11.9 

2013 15 96.9 13 14.5 2 82.4 13.3 85 

2014 13 21.2 9 9.4 4 11.8 30.8 55.7 

2015 6 4.3 6 4.3 - - - - 

합계 64 188.7 54 84.9 10 103.8 15.6 55 

(단위 : 건, 억원, %) 



최근 5년간 시정요구 이행 현황 

(단위 : 건, 억원, %) 

구분 
시정 이행완료 이행중 건수대비 

미이행률 

금액대비 

미이행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1 615 7,475.1 594 7234.4 21 240.7 3.4 3.2 

2012 570 3,794.6 545 3502.3 25 292.3 4.4 7.7 

2013 453 2,485.8 374 2215.3 79 270.5 17.4 10.9 

2014 431 5,257.2 387 4593.5 44 663.7 10.2 12.6 

2015 356 1,754.6 250 1054.3 106 700.3 29.8 39.9 

합계 2,425 20,767.3 2,150 18,599.8 275 2,167.5 11.3 10.4 


